
｢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17일

  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  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7일

  라. 상정일자: 2023년 11월 28일

              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             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김 은 영

  나. 제안이유

  ❍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

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 ․과소 통리반을 분리 및 통·폐합

하고자 함.

  다. 주요내용

  ❍ 고아읍

    ∙ 과대리 분리: 오로3리, 문성13리, 문성14리 신설

    ∙ 명 칭 변 경: 문성11리를 문성 14리로 명칭변경

    ∙ 신축 아파트: 원호11리 16개반 신설



  ❍ 산동읍

    ∙ 신축 아파트: 인덕10리 10개반, 인덕11리 9개반, 인덕12리 

                  8개반, 인덕13리 11개반 신설

  ❍ 송정동

    ∙ 과대통 분리: 7통 9개반 신설, 33통 9개반 신설

    ∙ 신축 아파트: 34통 9개반 신설

  ❍ 원평동

    ∙ 과소통 통·폐합: 2통, 14통 폐지 

    ∙ 과소반 통·폐합: 6통 3개반, 14통 4개반 폐지

    ∙ 인근 통편입: 7통 1반 인근통 6통 6반으로 편입

                  8통 4반 인근통 9통 8반으로 편입

                  18통 10반 인근통 16통 9반으로 편입

  ❍ 신평1동

    ∙ 원평동 937-68, 937-86이 원평동 1127, 1128로 지번 주소 변경

  ❍ 비산동

    ∙ 과소통 통·폐합: 21통, 22통 폐지

    ∙ 기존의 23∼28통을 21∼26통으로 순서조정 및 명칭 변경

읍면동 기  존 개  정 증감현황 조정내용리 반

고아읍

오로2리 1~24반 오로2리 1~11반 - - 오로2리 분리오로3리(신설) 1~13반 +1 -
문성10리 1~20반 문성10리 1~9반 - - 문성10리 분리문성11리(변경) 1~11반 +1 -문성11리 1~8반 문성14리(신설) 1~8반 문성14리 신설
문성12리 1~23반 문성12리 1~11반 - - 문성12리 분리문성13리(신설) 1~12반 +1 -

- - 원호11리(신설) 1~16반 +1 +16 원호 푸르지오 신축에 따른통반 증설



  

  라. 참고사항

  ❍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

  ❍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  ❍ 본 개정조례안은

    ∙ 과대 ․과소 통리반을 분리 및 통·폐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산동읍
- - 인덕10리(신설) 1~10반 +1 +10

중흥S클래스신충에 따른 통반 증설
- - 인덕11리(신설) 1~9반 +1 +9
- - 인덕12리(신설) 1~8반 +1 +8
- - 인덕13리(신설) 1~11반 +1 +11

송정동
7통 5반 7통 6~14반 - +9 과대반 분리

33통(신설) 1~9반 +1 +9 과대반 분리
- - 34통(신설) 1~9반 +1 +9 송정범양레우스 신축에 따른 통반 증설

신평1동 6통 1~9반 - - - - 지번주소변경

원평동

1통 1~3반 1통 1~3반 -1 - 과소통 통폐합2통 1~5반 4~8반
6통 1~8반

6통
1~5반 - -3 과소반 통폐합

7통 1반 6반 - - 과밀통 일부 인근 통 편입
8통 4반 9통 8반 - - 과밀통 일부 인근 통 편입
13통 1~3반 13통 1~3반 - - 과소통 통폐합14통 1~9반 4~8반 -1 -4
18통 10반 16통 9반 - - 인근 통 편입
22통 1~12반 2통 1~12반 - - 통 명칭변경 및 순서조정23통 1~10반 14통 1~10반 - -

비산동
20통 1~3반

20통
1반 - -2

과소통 통폐합21통 1~3반 2반 -1 -2
22통 1~3반 3반 -1 -2

합  계 +6 +68



  ❍ 검토 결과,

    ∙ 통리반 설치기준에 의거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통반 신설 및 효율적 

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리반 분리, 과소반 통합은 필요한 것으로 

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   략

5. 토  론  요  지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   음

7. 심  사  결  과: 원안가결


